
< 내부규정 반영기준 >

①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6항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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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20., 금융투자협회)

Ⅰ. (근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안내서”가 관련 근거입니다.

Ⅱ. (개요) 금융투자협회는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관련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리스크관리 가이드
라인(이하 ‘IT위탁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Ⅲ. (권고사항) 금융투자회사는 “IT위탁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부 규정에 자율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투자회사는 내부규정의 적용대상을 다음 사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규정 최초 시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운영되고 있는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무나 제약을 부담하지 않게 적용

   (예)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설립 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코스콤 및 해외본점 등에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사항을 
인·허가 받은 경우 등

③ 금융투자회사는 “IT위탁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금융이용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목적을 고려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적용

④ 금융투자회사는 전산설비의 국외위탁 시 금융위원회 승인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안내서*(2013.12, 금융위원회)”를 참고하여 적용 
   * Ⅱ.국외위탁 제한설비의 범위 중 “위탁회사가 (가칭)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관련 리스크 관리지침을 준수할 의사 및 능력을 갖추

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 판단”

Ⅳ. (내부 규정화 방법) 금융투자회사는 “IT위탁 리스크관리 가이드
라인”을 금융투자회사의 기존 규정 등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은 회원사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존속 기한) “IT위탁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정보
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재검토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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